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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부>는 ①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②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③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대상 업종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대표자 연령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는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국내투자 확대라는 국내복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자회사 주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규제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강화,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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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세액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등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4인)」,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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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국방위>, <산자위>, <복지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및 
<예결위> 등 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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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	 [건설/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항
목과 이행기가 도래한 후순위 항목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조세]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과 사후 대응 방안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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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 설비조정 : 공급과잉 품목은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 통상대응 : 해외 수출장벽 및 불공정 철강 수입에 체계적 대응 
- 고부가‧저탄소 :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위한 2천억원 지원, 

저탄소 전환 지원
- 상생협력 : 지역경제 안전망, 안전관리 강화, 철강-원료-수요산업 

협력

2025-11-04

산업통상부는 ①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②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③수
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
로 발표하였음

첫째,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에 나섬

정부가 제시한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경쟁력이 약화되어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품목 중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예: 형강‧강관),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
로 이를 지원 ②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수입재 침투율이 낮다면(예: 철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서고, 수입재 침
투율이 높으면(예: 열연‧냉연‧아연도)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보아 필요시 규모 조정 등에 
순차적으로 나섬 ③ 경쟁력이 유지되어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예: 전기강판‧특수강)
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섬

3대 원칙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
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함. 먼저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 및 이와 연계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국회 협의를 거쳐 ｢철강특별법」 등 대안을 모색할 예정임. 형
강‧강관은 시장자율적 조정 노력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열연‧냉연‧아연도강판 등 기타 공급과잉 품목들
은 높은 수입재 침투율을 고려하여 수입재 대응을 우선한 이후 그 효과를 살펴 단계적 설비규모 조정을 검토

둘째, 해외 수출장벽과 국내 불공정 수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감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EU 세이프가드의 TRQ 전환 제안(proposal)에 대해서도 양자 공식‧비공식 협의
를 병행하며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당면한 애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특히, 지
난 9.3일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4천억원 지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1천5백억원 지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포함하여 철강·
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101.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101.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101.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101.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101.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101.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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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적시 교환을 통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에 나섬. 수입 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함

셋째, 미래유망 특수탄소강 주요품목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가속화해 나감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특수탄소강 분야를 선정한 바 
있음.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감. 아울러,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기재부와 
협업 하에 검토해 나갈 계획임

넷째, 그린경쟁력 확충을 뒷받침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함.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해 나감. 근본적으로는 그린경쟁력의 대도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올해 6월 
8.1천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감

다섯째,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을 강화

설비규모 조정,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철강산업 집적지의 
지역경제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검토)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 아울러, 철강산업 집적지의 단기 고용과 중장기 철강 경쟁력 강화를 모두 달성하는 철강 및 연관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지역의 철강 의존도를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6-’32)」 
설명회 개최
- 첨단 의료기기 R&D에 7년간 9,400억원 규모 투자
- 세계 최초 또는 최고수준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 국산화 달성 목표

2025-1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고 밝힘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102.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102.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102.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102.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1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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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져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임.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임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25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음.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되어 최근 
5년간(’20~’24년) 국내외 인허가 433건(국내 331건, 해외 102건), 기술이전 72건, 사업화 254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신장용 혈액여과기의 국산화, 세계 최초 AI 기반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R&D 전주기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11월 5일(수) 13:00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사업설명회는 의료기기 분야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2026년도 
신규과제 참여 방안 및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정부는 "이번 사업은 국가 성장동력인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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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2025-11-04 시행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11-03 시행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관한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그 적용 
대상을 종전의 자동차에서 건설기계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범위에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04 시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 구 개 발 사 업  총 괄  기 능 을  강 화 하 고  정 책  연 계 성 을  높 이 기  위 하 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권한, 출연금이 지급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등에 관한 권한과 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한 권한,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201.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201.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202.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203.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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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5.
~2025.12.15.

과세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중과세 예외 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및 감면받
은 세액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권한을 추가하며,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전화: 044-205-3811, 팩스: 044-204-8968)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5.
~2025.12.1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을 
추가하고, 시가인정액 산정 시 유사부동산등의 평가기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전화: 044-205-3837, 팩스: 044-204-896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5.
~2025.12.15.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시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대상 업종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대표자 연령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05-3852, 팩스: 044-204-897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4274?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EC%A0%95%EB%A0%AC%EB%B0%A9%EC%8B%9D+%EB%8C%80%EC%83%81+%EC%84%A0%ED%83%9D&edYd=20251105&pageIndex=1&blockStartPage=1&jikjeYn=N&stYd=20251103&btnType=1
https://www.mois.go.kr/frt/a07/searchStaff.do?selectedTeamId=1741750&orgnzt_id=1741750&mgrDetailFlag=Y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4282?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EC%A0%95%EB%A0%AC%EB%B0%A9%EC%8B%9D+%EB%8C%80%EC%83%81+%EC%84%A0%ED%83%9D&edYd=20251105&pageIndex=1&blockStartPage=1&jikjeYn=N&stYd=20251103&btnType=1
https://www.mois.go.kr/frt/a07/searchStaff.do?selectedTeamId=1741778&orgnzt_id=1741778&mgrDetailFlag=Y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4286?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EC%A0%95%EB%A0%AC%EB%B0%A9%EC%8B%9D+%EB%8C%80%EC%83%81+%EC%84%A0%ED%83%9D&edYd=20251105&pageIndex=1&blockStartPage=1&jikjeYn=N&stYd=20251103&btnType=1
https://www.mois.go.kr/frt/a07/searchStaff.do?selectedTeamId=1741798&orgnzt_id=1741798&mgrDetailFla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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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안

2025.11.5.
~2025.12.15.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국내투자 확대라는 국내복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요건을 강화함

※ 문의처 :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전화: 044-203-4069, 팩스: 044-203-4712)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5.
~2025.12.15.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교체시 구매 비용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차량선택 폭 확대 등 편익 증대를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과 차량충당연한을 완화하되 자동차의 운행가능거리를 규정하여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전화: 044-201-3819, 팩스: 044-201-5557)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4298?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EC%A0%95%EB%A0%AC%EB%B0%A9%EC%8B%9D+%EB%8C%80%EC%83%81+%EC%84%A0%ED%83%9D&edYd=20251105&pageIndex=1&blockStartPage=1&jikjeYn=N&stYd=20251103&btnType=1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4298?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EC%A0%95%EB%A0%AC%EB%B0%A9%EC%8B%9D+%EB%8C%80%EC%83%81+%EC%84%A0%ED%83%9D&edYd=20251105&pageIndex=1&blockStartPage=1&jikjeYn=N&stYd=20251103&btnType=1
https://www.motir.go.kr/kor/26/headquarters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4296?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EC%A0%95%EB%A0%AC%EB%B0%A9%EC%8B%9D+%EB%8C%80%EC%83%81+%EC%84%A0%ED%83%9D&edYd=20251105&pageIndex=1&blockStartPage=1&jikjeYn=N&stYd=20251103&btnType=1
https://www.molit.go.kr/USR/deptInfo/m_94/lst.jsp?DEPT_ID=1613785&DEPT_NM=%EB%AA%A8%EB%B9%8C%EB%A6%AC%ED%8B%B0%EC%B4%9D%EA%B4%84%EA%B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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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2025-11-04 발의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
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동시에 인격권은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도록 하였음

나아가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판례는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격표지영리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인격표지영리권의 인정 여부,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엇갈리는 등 문제가 있음.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의 발달로 인해 유명인이 아니라더라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권리를 창설하고 성명, 초상 등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
여 이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3조의2 신설 등)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2025-11-04 발의

현행법은 영업양도와 주식양수도를 구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주주총회 특별
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장치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자회사 주식 양도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모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행법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회사 주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
374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R5P1Q0Y1W4X1V6V3U6V0C9D2B5C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F2E5E1C0B2C8J2K0I0J5H4I8G7H6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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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2025-11-03 발의

현행법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사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률
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정보
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도
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3조의2, 제63조의3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
인)

2025-11-03 발의

현행법은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계약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불식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를 각각 정의하고 있음.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규모는 2021년 6조 6,649억원에서 2025
년 3월 기준 10조 3,34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습적인 폐업이나 등록취소 행위로 인해 고객들이 선수금의 환불이나 보장 등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음.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5년간 이와 같은 방식
으로 발생한 선수금 사고 피해자 수는 16만 3천여명, 피해액의 합계는 1,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
이 있음. 무엇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수금의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선수금의 목적 
외 유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상시 감사의 근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공유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
제 대응책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 피해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
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S5Q0P9X1Y1X1X3W5E2D0E0C8B7J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E5D1D0C2C0Y1Y0X5V5W0U4V0C7D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E5D1D0C2C0Y1Y0X5V5W0U4V0C7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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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선수금을 추가로 정의함과 동시에 선수금에 대한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 지배주주 등을 향한 신용공여 행위의 한도 제한을 두며,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고 공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업신고 전 행정처분을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이전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환경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22조의3, 제27조의4,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7조의2 신설 및 제2조·제27조·제34조·
제35조·제46조·제48조·제53조)

정무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
인)

2025-11-03 발의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지배주주등에 대해 
신용공여 등을 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다
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규제와 이에 대한 전반적
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025-11-05 발의

현행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방지 근거가 없
어 회사 대표 등 제3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신기술 기반 창업·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
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45조제2항)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B2B5Z1A0Y1Z7H1F1G2E5E2D0E8L3M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B2B5Z1A0Y1Z7H1F1G2E5E2D0E8L3M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R5P1P1O0O3W1X6V5W8U0S2T1P9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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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2025-11-05 발의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해야 한
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신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기존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
음.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규제 체계가 신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시
급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규제 신설 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 시행 후 실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
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부재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
존 규제의 타당성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
황으로, 규제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강화,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
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2025-11-06 발의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
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전자 정보 등 고도의 민감정보를 국내에서 수집한 뒤 분석이나 저장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국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 등의 바이오 빅데
이터는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커 국외로 이전될 경우 국가 경쟁력
과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
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건
강과 관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8제1항, 제28조의8제4항 신설 등)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L2L5K1K0I2R2R1P5Q0O3P3N0O1V0W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U5T0R9Z1Y5Z1X7W4E1D4D8C5B7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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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025-11-04 발의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기업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
에서는 기업의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환경 보호를 위한 인권·환경실사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거나 추진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업활동에 있어 인권·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제도적 기
반이 부족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환경 훼
손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
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2025-11-04 발의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
해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할 경우 기
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미국의 경우에는 
미공제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2025-11-05 발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F5N1N0L2M8K2L0J0F9G0E5E3C5D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F5N1N0L2M8K2L0J0F9G0E5E3C5D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J5K1I0I3Q0P1P8N0O3M5N7V9V8U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M2N5L1L0T0U1S1T1R4S8Q4Y7Y1X4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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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소프트 머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어날 시 GDP가 0.4% 올라간다고 분석하고 있음

해외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국
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등록료, 심사청
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8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2025-11-05 발의

현행 상속세 공제수준은 ’97년 이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
화에 따라 물가와 자산가격은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공제수준은 변화 없이 유지된 것임. 국세통계연보에 따
르면 ’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 중 약 1%에 대해 과세하던 것에서 ’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가 납부하
는 상황이 되었음. 특히 서울지역은 전체 피상속인의 15.5%(’24년 기준)가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이는 중
산층의 상속세 세부담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상속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의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최소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해
야하는 것은 방지하고 남은 가족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상속세 공제 수준을 상향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음 특히, 배우자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권을 형성해온 기여도가 보다 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측면
에서 현행 배우자 최저 공제금액이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현행 5억원에
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의 기여
도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4조 및 제28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
인)

2025-11-06 발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F2E5E1C0E2L7M1K5I0J1H0I1Q6R9P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F2E5E1C0E2L7M1K5I0J1H0I1Q6R9P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T4B0C8A2B2Z1A0Y4G4G2F1G5E0C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T4B0C8A2B2Z1A0Y4G4G2F1G5E0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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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다만,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주체를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이에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
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2025-11-05 발의

2005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현행 법령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시험장 토지는 시험·연구·검사용 토지로서 해
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저율의 재산
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2005년 이후 생긴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
지는 입법불비로 인해 여전히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실정임

현재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남아있는 자동차주행시험장의 경우 자율차용 주행로봇시스템 등 구
축, 톨게이트, 회전교차로 등 반복·재현 시험환경 제공, 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
을 고도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품 중소
기업들에게 기초 연구·실증·양산 연결 단계를 지원하고,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비용 인프라를 공유함
으로써 중소·중견 부품업체도 세계적 수준의 검증 과정을 거쳐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의 집약체로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
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자동차의 시험·연구용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시험·연구의 용도로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 과세대상 구분을 차별없
이 동일(별도합산과세대상)하게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안 제
106조제1항제2호나목)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I5G1H0P2P1O1O3N4L7L1H5I1G6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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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5-11-03 발의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을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최근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을 강화하여 확증편향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콘텐츠의 삭제·차단에 초점을 맞
추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사항을 신고·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14호·15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2025-11-04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
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
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4 및 제 48조의5 신설 등)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U2S5S1A0B3Z1A1Y1Y2X1F3F3E8E1C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U2S5S1A0B3Z1A1Y1Y2X1F3F3E8E1C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L5T1R0S2Q8Q1P6Q2X5Y1W6V2V3T5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L5T1R0S2Q8Q1P6Q2X5Y1W6V2V3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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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2025-11-07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
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에 소재한 본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
하는 등 정보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제
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

2025-11-03 발의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는 국가 경쟁력과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
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 생태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
소기업은 창의적 기획과 혁신적 제작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자금, 인력, 시장 진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콘
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문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
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1인)

2025-11-04 발의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수출·고용 등 국민경제
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주력산업임. 다만,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불공정 수입재 범람 등 위기에 봉착한 상황임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R2S5Q0P6P0L4L1K2K5J5J4H4Q5Q7O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R2S5Q0P6P0L4L1K2K5J5J4H4Q5Q7O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W5V1D0D2B8C1A0B0Z9A2V7U4V2T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W5V1D0D2B8C1A0B0Z9A2V7U4V2T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P2O5M1M0U3U1T1U0S5S2R2Z4Z0X5Z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P2O5M1M0U3U1T1U0S5S2R2Z4Z0X5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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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에 대한 EU CBAM 등 대내외 탄소중립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심화되
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철강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강산
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미 발의된 어기구·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14) 및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27) 중 이견 조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2025-11-04 발의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생산·수출·투자·고용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
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고 장
기적일 수 밖에 없음  

그런데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기업들이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
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속
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미 발의된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안(2025. 6. 11) 및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안
(2025. 8. 26) 중 이견 조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2025-11-05 발의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
서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G5E1N0N3L1M1L0L5J1K5S3S4Q3P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G5E1N0N3L1M1L0L5J1K5S3S4Q3P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F2G5N1P1N0N3L1M6K5L7H3F0G5E1F5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F2G5N1P1N0N3L1M6K5L7H3F0G5E1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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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개정안은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시장의 신뢰
와 투자자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2025-11-07 발의

소형모듈원자로는 개발속도가 빠르고 노형이 다양하여 기존의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안전규제 현안이 발생할 
수 있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새로운 노형의 설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
여 대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개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00조의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2025-11-07 발의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
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을 비롯한 서남권은 생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
업과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전력 공급 부담이 심화되는 등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은 전력 계통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새만금권은 대규모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반을 갖추고 있음
에도, 송전망 용량 한계와 전력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이 지역 내 산업단지 및 생활 부문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역 내 전력 활용률이 낮고, 생산 전력이 외부로 송전되는 과정에서 사
회적 갈등과 송전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 에너지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산업·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송전 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동
시에 실현하고자 함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W5E1F0D2C8C1A5B2X2X2W1U3V3T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B2A5A1I1H0H3F1G0F4F2N1N9M5K7L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B2A5A1I1H0H3F1G0F4F2N1N9M5K7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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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2025-11-06 발의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이하 “판매업자등”이라 한다), 의료기기 판촉
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
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고자 함 (안 제18조, 제18조의6, 제35조
의2, 제53조의2 및 제56조)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2025-11-06 발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그 거래 및 영업을 금
지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
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안 제47조, 제47조의5 신설, 제95조 및 제98조)

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2025-11-06 발의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고시로 해당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불법 영업 감소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나
아가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3 신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G5F1F1D0E4M1K3L5J4K3I0J9R1P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W5X1V1U0U4Q1Q3P5P3O3O5N3N5V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F2F5E0M8L2K5I1E7F0E8C2B3J7I8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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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4인) 2025-11-04 발의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0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5-11-04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사 및 전문가와의 상
시 논의기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산업
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또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 보조를 위한 전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
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위험 등
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
고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158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5-11-04 발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F2E5E1M0N2L8M2K0K0J8F2F6E1E4C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S2T5R1S1Q0R4P0X9Y3W4X3V2W6U7Q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Z5H1H1F0G4F1D3D5L6M0K4L8J7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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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재
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그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아직 공개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안 제56조의2 신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자 함 
(안 제56조제1항). 아울러,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
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함 (안 제49조제1항)

마지막으로, 현재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단 또
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그에 따
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56조제2항·제5항 및 제162조의2 신설, 제162조 및 제170조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2025-11-05 발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사
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권한·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
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보다 실
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감
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도록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제출함

이와 함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
에서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둔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사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근로감독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임 
사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통제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Z5G1H1G0G4E1D3D5L4M5K2L2J0K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Z5G1H1G0G4E1D3D5L4M5K2L2J0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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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1-06 발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방안 중 하나로 작업중지권이 현행법
에 존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
되어 있고 노동자 개인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가 예상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인 예방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
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도록 하여, 작업중
지권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제4항·제5항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2025-11-06 발의

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제품을 가정에서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제조·수입·판매자가 설
치와 동시에 회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며, 50개 품목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회수 의무 적용 품목이 전체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에 따라 방문 설치를 하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도 무상 회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판매업자 등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
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16조의4제5항 후단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

2025-11-03 발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Y5W1W0V1R3R0P9Q4O9P2N5O6W4W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M2K5J1J0I1I9Q2Q0P2Q9O3M9N0V0V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M2K5J1J0I1I9Q2Q0P2Q9O3M9N0V0V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U5V1T0B2C8A1B0Z2A5Y0Y3U5V8T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W2U5V1T0B2C8A1B0Z2A5Y0Y3U5V8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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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센서 등 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에
서도 자율주행 레벨2(부분 자율주행)·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를 넘어 레벨4(고도 자율주행)·레벨5(완전 자
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내 기업들이 실증사업 수행 등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
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의미한다)의 전격 상용화까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됨에도, 현행법
상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투자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
거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 독려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감소, 물류 혁신,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 국민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 미래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함 (안 제23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모빌리티기본법안(윤종오의원 등 12인) 2025-11-04 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통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교통정책에서 소홀히 다뤄온 
교통이동권의 보장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교통 관련 법률들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편적으로 권리로 보지 않고 교통약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교통의 공급자를 민간영
역의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빌리티 정책이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교통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기존 공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
책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기존 교통정
책의 균형을 모색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2025-11-06 발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I5J1H0G2G9C1C0B5B1A0A3Z9H3H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H5F1F1E0A5A1Y6Z2X4Y1W4X7F2F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G2H5F1F1E0A5A1Y6Z2X4Y1W4X7F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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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관리체계의 미비로 보행자 사고, 무단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다양
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서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움. 특히 수
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보완
을 통한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법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
의 책무,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무, 산업·기술 혁신 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 산업 진
흥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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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예결소위 11/12(수) 10:00 - 예산안 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11/11(화) 10:30 - 예산안 상정

기재위 전체회의 11/12(수) 10:00 - 예산안 상정, 법안 상정

과방위 전체회의 11/12(수) 10:00 - 예산안 심사

문체위 전체회의 11/11(화) 14:30 - 예산안 상정

산자위 전체회의 11/11(화) 14:00 - 예산안 상정, 통상현안 보고

복지위 전체회의 11/10(월) 09:00 - 예산안 상정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11/12(수) 15:00 - 예산안 상정

국토위 전체회의 11/11(화) 11:00 - 예산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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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10(월) 
14:00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윤종군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1(화) 
10:00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 보건의료 피지컬 인
공지능의 미래 방향

송기헌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11(화) 
10:00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멘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최형두·박정하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11/13(목) 
07:30

위기의 K보안 글로벌 해커 타깃 한국: 국회 국가미래
전략기술포럼

최형두·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13(목) 
09:00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한미조선해양협력
유용원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11/13(목) 
14:00

미래세대,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을 말하다: 
2025 기후환경 공동포럼

김태선·김남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11/10(월) ｢Data+」 제21호(2025-21호) 발간

국회도서관
11/1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4호(2025-21호) 발간

11/12(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1호(2025-21호) 발간

11/12(수) ｢금주의 서평」 제753호(2025-44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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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5(수) ｢Data&Law」 제37호(2025-12호) 
국회도서관

11/5(수) ｢금주의 서평」 제752호(2025-43호)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301.pdf

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5/GA/2025_vol306/links/2025_vol306_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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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3(월) 건설/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항
목과 이행기가 도래한 후순위 항목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1/4(화)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11/4(화) 조세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과 사후 대응 방안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004?page=0&code=&keyword=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004?page=0&code=&keyword=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007?page=0&code=&keyword=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998?page=0&code=&keyword=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
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
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
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
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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